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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속공직자A는주택재건축정비관련민원처리후
민원인이감사표시로 12만여원상당의과자류및주류를
주려고하자여러차례거절했으나민원인이주고그냥
가버리자소속기관장에게신고함. 

해당소속기관장은제공자인민원인을과태료재판관할
법원에통보하지않고사건종결











































청탁금지법의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
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
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판단의기준이된다고할것이다.

그런데위반자A는 C경찰서의교통관리계장으로서신호등제어기의설치위
치의지정이나신호등제어기의조작, 신호등고장시수리를위한교통통제등
교통신호제어기관리업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교통안전시설관리업무
를관장하고있었으므로

설령교통신호제어기관리업체와의계약을
담당하는소관청이C경찰서가아닌D시청이고, 
경찰공무원이그계약의체결이나유지등에영향을미칠수없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교통신호제어기관리업체에대한
위위반자의직무관련성을부정할수없다.






























